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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구역 황 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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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안이유

-도시 주거환경 비법 제4조 규 에 의거 우리구 양평동1가 148-8번지 일 양평11구역

도시환경 비사업의 수립 비구역지 을 하여 등포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

하고자 함.

◆ 비구역 개요

치
양평동1가

148-8번지일

면 46,474㎡

용 도

지 역
공업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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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주거환경 비 기본계획 변경 결 고시

(재개발사업→도시환경 비사업)
2008.03.20

주민총회(추진 원회 명칭변경)2008.06.20

조합설립추진 원회 승인2008.07.11

비구역지 주민제안(추진 → 등포구)

비구역지 (안) 의→ 45개 부서 기2008.08.08

서울시의견회신(도심재 비1담당 )

→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 원회 사 자문 요청
2008.09.01

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 원회 자문2008.10.29

비구역지 (안) 2차 의 → 13개 부서 기2009.01.09

비구역지 (안) 주민공람 공고(14일)2009.02.04

◆ 추 진 경

2008.07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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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황 사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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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기 본 계 획 변 경

변 경 변 경 후

◆ 기 본 계 획

구 분 구역번호 주 소 면 용 률 층 수 추진단계사업시행 방식 비고

기 양평동11
양평동1가

148-8번지 일
51,000

주거-230%
산업-400%

건축법제51조에 의한 가
로 구역별 최고높이 결

1
도시환경

비사업

변 경 변경없음 46,474.7m2 변경없음

변경사유
최근 아 트로 재건축된 필지(269번지,  270번지)의 제척과 지 공부 조사에 의한 면
재 리 결과, 기본계획 면 보다 4,525.3㎡ 감소하여 구역면 을 변경하여 신청함

도시환경 비구역
(51,000㎡)

도시환경 비구역
(46,474.7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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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대 상 기 준 대 상 여 건 적합여부

구 역 면 10,000㎡ 이상 46,474.7㎡ 합

호 수 도 60 호/ha 이상 61.15 호/ha 합

주택 도율 40% 이하 64.00% 부 합

과소필지,

부 세장 필지
50% 이상 85.9% 238/277) 합

노후·불량 건축물 60% 이상 84.40% 합

◆ 비구역지 요건 (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비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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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총 계 사유지

국.공유지( 리청별)

비 고

소계 경찰청
등포
구

서울시 재무부

토
지

황

필지수 277 256 21 1 8 2 10

면
(㎡)

46,474
34,507

(74.3%)

11,966

(25.7%)
198 4,190 7,064 513

거

주

자

권

리

황

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

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
토 지

소유자

건축물

소유자

토지

건축물

소유자

531
65

(12%)

466

(88%)
1,127 178 949 233 11 6 216

◆ 구역내 권리 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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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지 황 도

도시환경 비구역
(46,474.7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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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토지이용계획도

구 분 면 (㎡)

구역면 46,474.70

기

반

시

설

소 계 10,672.5

도 로 6,879.90

공원-1
(어린이공원)

3,231.9

공원-2
(소공원)

560.7

택

지

소 계 35,802.2

택지-1
(주택부지)

22,709.9

택지-2
(주택부지)

6,083.1

택지-3
(산업부지)

4,910.0

택지-4
(어린이집)

337.2

택지-5
(종교부지)

500.0

택지-6
(경로당)

340.3

택지-7
( 출소)

333.8

택지-8
(공공청사)

587.9
30m 로

25m 로

소 공 원

택 – 1

(주택부 )

택 – 3

(산업부 )

15m 로

어린 공원

경로당

공공청사

택 – 2

(주택부 )

어린 집

파출소

종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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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 축 계 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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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사 업 개 요 (구역 황)

구 분
계 획 내 용

비 고
주 거 산 업 용 지

구 역 치 서울시 등포구 양평동1가 148-8번지

구 역 면 46,474㎡

지 면
28,793㎡

(62%)

4,910㎡

(11%)

도시 리계획사항 공업지역, 일반미 지구

기 반 시 설 10,672㎡ (확보율 : 22.9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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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계 획 내 용

비 고
주 거 산 업 용 지

용 률
229.81% 

(최 상한용 률: 230%이하)

398.79% 

(개발가능용 률 :  400 %)

건 폐 율 11.01% 51.12%

연 면 103,301.06㎡ 29,812.77 ㎡

층 수 지하2층, 지상38층 지하3층, 지상11층

세 수
628세

(분양: 520세 , 임 : 108세 )
-

주 차 수 952 (법 :  714 ) 243 (법 :  98 )

주 용 도 공동주택 부 복리시설 아 트 공장 지원시설

구 조 철근콘트리트구조

◆ 사 업 개 요 (개발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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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사 업 개 요 (규모별 세 수 황)

구 분 용면 (㎡) 세 수 구성비(%) 비 고

분

양

85㎡ 과

135.24 4 7.01

114.92 46 7.32

85㎡이하

84.97 364 57.96

59.98 66 10.51

소 계 46,124.64 520 82.80

임

50㎡ 과~60㎡이하 55.98 16 2.55

총 건립세 수
의 17% 이상

40㎡ 과~50㎡이하 45.97 45 7.17

40㎡이하 36.82 47 7.48

소 계 4,694.87 108 17.20

합 계 50,819.51 628 100.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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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배 치 도

양평12구역

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

당산2구역

주택재개발예정구역

24층

38층

35층

38층

2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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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조 감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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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지 종횡단면도

■ 종 단 면 도

■ 횡 단 면 도

■ KEYPLAN

38층 35층

24층

11층

38층
35층

양평12구역

25m도로

30m도로 15m도로

20m도로

12m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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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시·건축공동 원회

사 자문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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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문 사 항 조 치 사 항
반

여부

• 양평동 11~13구역 간 동서간 연결 도로

유지하는 방안 검토할 것.

• 동측 선유로에서 서측 20m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

간도로의 기능은 유지하 으며,

• 폭원은 기존 8m에서 12m도로로 확폭하여 보도 등의

설치로 보행자의 안 성을 확보함.

반

• 역세권 활성화를 해 공원 치변경

녹도 조성 계획을 재고하여 연도 상가

설치 등 실질 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

계획할 것.

• 15m도로변에 계획된 녹도를 삭제하고 북측에 배치한

아 트 공장 1층에 상가(지원시설)를 연도 으로 계획

하여 보행자들의 근이 용이하게 계획함

반

• 각 구역별 산업용지는 기존 지구 외곽의

산업 부지와 연계하는 치에 배치하는

방안 검토 할 것.

• 산업용지는 북측 15m도로변의 기존 산업용지와 연계될 수

있도록 조치함.

반

◆ 도시 ·건축공동 원회 사 자문 자문일 : 2008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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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문 사 항 조 치 사 항
반

여부

• 완충녹지는 공원 등 비기반시설로 조성.

• 산업시설과 주거용지의 완충지역은 향후

주거 용지 단지내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등의

안 마련.

• 기 계획되었던 완충녹지는 폐지하고 당해 규모를 공원

도로 조성에 활용하 음.

• 산업시설과 주거용지와의 완충은 단지내 녹지 조성으로

기능을 유지함.

반

• 높이계획은 간선도로변 가로 계에 따라

95m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평역 역세권

고 개발 등을 고려하여 120m이내로 탄력

으로 운 하는 방안으로 할 것.

• 의견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120m이내에서 계획.

※ 높이계획

- 건물층수 : 최고 38층
- 건물높이 : 최고 113.2m

반

• 양평동 11~13구역 비기반시설이 연계될

수 있도록 계획.

• 동측 선유로에서 서측 20m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

간도로(12m)계획등으로 인 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.

반

◆ 도시 ·건축공동 원회 사 자문 자문일 : 2008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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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련 기 ·부서 사 의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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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의부서 의견 반 사항

의 부서 내 용 반 사항
반

여부

(서울시)

도심재 비1

담당

• 산업부지와 주택부지 사이 단지내 조경을

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

조치할 것.

• 산업부지와 주택부지 사이의 조경공간을

활용하여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.
반

(서울시)

도시계획과

• 산업부지는 사업구역내 기존 공장 는

공장이 지 부지면 의 80%이상 확보

하여 산업시설 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,

• 산업부지는 기존 공장 공장이 지의 80%

이상을 확보하 으며,
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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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의부서 의견 반 사항

의 부서 내 용 반 사항
반

여부

(서울시)

도시계획

상임기획단

• 차량진출입시 단지내 차량동선 최소화

직선화 검토.

• 향후 당해 사항을 면 하게 검토하여 교통

향평가 심의를 받겠음.
미반

( 등포구)

주민자치과

• 동청사 이 부지면 소함.

• 청사 이 시 임시 청사확보 책 요망

• 신축건물 기부채납 람

• 공원 설치면 을 법 최소 면 으로 축소

하고 동청사 부지를 소폭 확 함(587.9㎡)

• 계획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선행하여 청사

이 후 기존 청사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공사

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하겠음.

• 신축건물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인가 시에

으로 검토하여 재 의 하겠음.

반

반

미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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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의부서 의견 반 사항

의 부서 내 용 반 사항
반

여부

( 등포구)

가 복지과

• 어린이집을 노인 과 한 건물에 같이 사용

하는 것은 람직하지 않으므로 별도공간

을 확보 건립해 주기 람.

• 어린이집은 택지-4에 부지면 337.2㎡를

별도 확보하 음.

반

• 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

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요가 크게

늘어날 것으로 상되어 시설 원이 70명

이상 수 으로 건립해 주기 람.

• 향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시에

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재 의 하겠음.

부분

반

( 등포구)

도로과

• 사업부지 내 도로를 10m에서 12m로

확폭함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자

의 안 성을 확보하되 사 에 도로과와

의할 것.

•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가로등 설치계획을

수립하여 의하겠음.

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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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부서 내 용 반 사항
반

여부

( 등포구)

치수방재과

• 사업시행인가 에 사 재해 향성검토•

의를 완료하고, 우수유출 감 책을

수립

• 향후 사업시행인가 에 시행하겠음. 반

• 인가 에 우,오수 처리계획 오수량

산 서 등을 작성하고 하수 개량

하수도원인자부담 등에 하여 재 의

람.

• 향후 사업시행인가 에 하수분야에 한

상세도면을 제출하여 의하겠음. 반

등포

경찰서

• 지구 청사부지 청사신축 비용은 사업

시행자가 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

지구 의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

되며,

• 지구 청사는 신축 이 한 후 기존지구

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동의 함.

• 계획부지에 신청사 건립 후 기존 청사를

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 .

• 건립비용 부담은 향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

인가 시에 인 방향으로 검토하여

재 의 하겠음.

◆ 의부서 의견 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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